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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정

2018 - 3030  신문윤리강령 위반

아시아경제     발행인  최  영  범

주 문

  

  아시아경제(asiae.co.kr) 2017년 11월 25일자(캡처시각)「정유라 집에 30대 남

성 침입해 흉기로 찔러」라는 제목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처한다.

이 유

  1.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. 

<캡처시각 17. 11. 25. 22:11>

 

 『'최순실 딸' 정유라 집에 괴한 침입…강도 추정(상보)

  최종수정 2017.11.25 19:08기사입력 2017.11.25 19:08 

  [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]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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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집에 30대 남성이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

했다. 

 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정 씨

의 자택에 한 남성이 침입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.  

 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현장에 출동해 오후 3시18분쯤 삼단봉으로 침입자를 

제압해 검거했으며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. 피의자 이 모(44)씨

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정 씨와 금전 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. 

이후 자신의 카드빚 때문에 강도를 저질렀다고 말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. 

경찰은 처음 진술한 금전관계는 지어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. 정치적인 목적이

나 청부 범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.

  무직인 이 남성은 택배 기사로 위장했으며, 자택 경비원을 협박해 정 씨가 거

주하는 층으로 올라갔다. 이 씨는 현관문을 열고 나온 보모를 흉기로 위협하며 

정 씨를 찾았고 이 과정에서 복층에 정 씨와 함께 있던 남성의 옆구리를 흉기로 

찌른 것으로 알려졌다. 이 남성은 정 씨의 말을 관리하던 사람인 것으로 전해졌

다. 흉기에 찔린 남성은 현재 한양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.  

김혜민 기자 hmeeng@asiae.co.kr』

<http://view.asiae.co.kr/news/view.htm?idxno=2017112518553876837>

  2.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 

  위 기사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집에 30대 남성이 침입해 말 관리인을 흉기

로 찔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. 

 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이「정유라 집에 30대 남성 침입해 흉기로 찔

러」로 목적어를 생략해 정유라가 흉기에 찔린 것처럼 이해된다. 독자의 궁금증

을 일으키는 낚시성 제목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.      

 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「편집지침」①(표제의 원칙)을 위

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1월 10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http://view.asiae.co.kr/news/view.htm?idxno=20171125185538768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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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)  

○ 적용 조항  

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「편집지침」①(표제의 원칙)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

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.

위 원 장 김 용 담

위 원 정 숭 호

장 명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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